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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 송 통 신  원 회

의결 제2008-32-134호

사 건 명 (주)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련 이용자 이익 해행 에 

한 시정조치에 한 건

사건번호 200808조사009

피 심 인 (주)베스트제이와이

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-30 에이스트 타워2차 1101호

표이사  윤 여 일

주     문

1. 피심인은 국 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 을 소홀히 하여 력사가 

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불법 과  하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주는 

행 를 즉시 지하여야 한다.

 

2.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

4단×10㎝ 이상 는 5단×9㎝ 이상의 크기로 1개 앙일간지에 

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. 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원회와 

사 의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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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피심인은 과징 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

  가.     액 : 5,000,000원

  나. 납부기한 : 과징 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
 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리   체신 서

이     유

1. 기  사실

가. 피심인 황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의거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(설비

미보유재 매사업)로 VoIP, 국 표번호서비스,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 

모집 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2007년도 매출액은 9억9천만원을 

기록하고 있다.

나. 피심인의 국 표번호서비스에 하여

국 표번호서비스는 SK 로드밴드(  하나로텔 콤) 등 유선 화사업자의 

지능망서비스  하나로 국 표번호로 발신하면 사 에 지정된 착신지로 

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
피심인은 SK 로드밴드  온세텔 콤의 국 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여 

1600-8XXX 등 11개 번호를 부여 받아 “ 국 표번호서비스 이용에 

한 계약”을 체결하고, 국 표번호서비스 월사용 분수에 따라 

수수료를 지 받기로 계약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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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심인은 력업체인 (주)슬론텔 콤과 “ 국 표번호를 활용한 업무 력 

계약”을 체결하고,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, 번호 부여, 속회선 부여, 

통신량에 따른 수수료 지 업무는 피심인이 담당하고

장비의 구성  운용, 유지보수 등 기술  업무, 이용자 민원 응, 속

회선에 의한 국 표번호 호 집 업무는 슬론텔 콤에서 담당하기로 

분담하 다.

2. 행 사실 

방송통신 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에서는 2008. 8. 13.～8. 20. 기간 동안 

피심인  력업체를 방문하여 국 표번호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하여 

련 산자료 분석  장조사를 실시하 다.

< 원링스팸에 하여 >

원링스팸 발송은 피심인의 력업체인 슬론텔 콤에서 2008년 7월 김

○○을 통하여 하루 10,000건씩 슬론텔 콤 법인명의의 휴 폰번호를 

회신번호로 발송하 고

슬론텔 콤은 원링스팸으로 발송된 휴 폰번호를 피심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

1600-8XXX 등 11개 국 표번호로 착신 환 하 으며

원링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들이 부재 화목록에서 화를 걸면, 슬론

텔 콤은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통화연결음(“뚜～뚜～”)을 송출하고, 

이용자가 통화가 시작되었음에도 ”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“으로 착각하여 

원하지 않는 통화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통화요 을 발생시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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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심인을 통하여 슬론텔 콤의 2008. 6. 1.～8. 1. 기간 동안 통화상세내역을 

제출받아 분석한 결과

온세텔 콤으로부터 부여받은 1688-0XXX 등 2개의 국 표번호로 

착신된 호는 184,964콜이고, 분수로는 471,203분이며, 

2008년 6월 통화내역  정상 인 통화로 보기 어려운 30  이하 

콜 수는 555건으로 1.45%에 불과하나 슬론텔 콤이 원링스팸을 발송

하 다고 인정하는 7월의 경우 30  이하 콜 수가 51,014건(104,350분)

으로 7월 체 통화건수의 34.7%에 달하 다.

SK 로드밴드로부터 부여받은 1600-8XXX 등 9개의 국 표번호로 

착신된 호는 628,644콜이고, 분수로는 479,441분이며, 

2008년 7월의 경우 30  이하 콜 수가 328,293건(217,787분)으로 7월 

체 통화건수의 52.2%에 달하 다.

따라서 2008년 7월  발생된 30  이하 379,307건(48.91%)은 슬론텔 콤이 

원링스팸을 발송하여 이용자 모르게 통화요 을 부과한 것으로 추정

된다.

슬론텔 콤에서 제출된 음원 일 20개  “뚜～뚜～” 통화연결음으로만 

구성된 음원 일과 슬론텔 콤 명의의 휴 폰번호 010-2209-XXXX, 

010-2335-XXXX로 화하여 “뚜～뚜～” 통화연결음이 들리는 동 상

일도 확인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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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피심인의 이용자 이익 해 행 에 하여 >

피심인은 기간통신사업자와 “ 국 표번호를 이용한 호 집 ” 계약을 

체결하고 호 집 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 받기로 하 으나

피심인이 직 운 하지 않고 력업체인 슬론텔 콤과 “ 국 표번호를 

활용한 업무 력 계약”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

1600-8XXX 등 국 표번호 11개와 통신장비의 운용 등 기술 인 업무

권한, 호 집 업무 등을 재부여 하 고,

력업체가 통신장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, 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아, 

통화가 시작되었음에도 통화연결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용자 모르게 

통화요 이 청구되게 한 사실이 있다.

3. 법성 단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에 등록한 별정

통신사업자로서 법한 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서비스 

제공과정에서 행하는 불법행 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.

피심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국 표번호를 직  운

하지 않고 력업체인 슬론텔 콤에게 재부여 하고, 통신장비 운용에 

한 모든 권한까지 부여하여 장비조작을 통한 통화연결음 조작으로 

379,307건(34,790,796원)의 불법과 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도록 

방치한 행 는

피심인이 직 인 통신장비 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슬론텔 콤이 

무자격자임을 사 에 충분히 인지하 고, 력사가 불법 인 통신장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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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리하지 않아 요 련 로그램 조작이 가능

하도록 방치하여 이용자에게 직 인 피해를  것으로 이용자이익을 

히 해한 행 에 해당된다.

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 는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( 지

행 의 유형  기 )제1항 <별표3> Ⅳ-1호-나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3

( 지행 )제1항제4호를 반한 것으로 단된다.

※ 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( 지행 )① 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는 이용자의 이익을 

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(이하 “ 지행 ”라 

한다)를 하거나 다른 기통신사업자 는 제3자로 하여 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4. 이용약 (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는 인가된 이용약 에 한한다)과 다르게 기통신역무를 

제공하거나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히 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를 제공

하는 행

※ 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( 지행 의유형 기 )제1항 <별표3> Ⅳ(이용자이익 해) 

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히 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를 

제공하는 행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   1. 부당한 요 청구와 련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

     나. 요 련 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 과 다르게 

요 을 청구하는 행

4. 시정명령

가. 지행 의 지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( 지행 에 한 조치)제1항 제6호에 

의거, 국 표번호서비스와 통신장비 운 을 소홀히 하여 력사가 

통신장비를 불법 조작해 불법 과  하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 

행 를 즉시 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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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( 지행 에 한 조치)제1항 제7호에 의거, 

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×10㎝ 

이상 는 5단×9㎝ 이상의 크기로 1개 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

하여야 하고, 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원회와 사 의를 거쳐야 한다.

5. 과징  부과

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하여 동법 제37조의2에 의거 

소정의 과징 을 부과한다.

가. 기 액

동 법 제37조의2와 동 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 지행 와 련된 

기통신역무의 직 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매출액 비 

부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.

3년간 매출액(천원) 연평균매출액

(천원)

과징  부과 상한액

2005년 2006년 2007년 비율 액(천원)

1,199,000 858,000 994,000 1,017,000 1% 10,170

나. 과징  결정

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한 과징 액은 반행  조사 

착수  반행 를 단한 , 수수료 정산 에 발되어 부당이득이 

미 실 된 , 반행 가 처음인 , 별정통신사업자의 반행 에 한 

과거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 액에서 50%를 감경한 500만원으로 결정한다. 

※ 슬론텔 콤이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부당한 통화요 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를  

기만한 행 에 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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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이의제기 방법  기간

피심인은  시정명령  과징 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 법 

제17조 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

방송통신 원회에게 행정심 을 청구할 수 있다.

7. 결  론

상기 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하여 동법 제37조  

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 원회는 와 같이 의결하 다.

2008.  10.  1.

방 송 통 신 원 회  원 장 최 시 (인)

부 원장 송 도 균 (인)

    원 이 경 자 (인)

    원 형 태 근 (인)


